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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 원단의 베트남 EU- FTA(EVFTA) 

특혜규정 역외교차누적 적용관련 안내 사항( ) 

특헤규정 역외교차누적 적용 관련EVFTA ( ) □ 

 ◦ 한국산 원단 특혜규정 역외교차누적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베트남 정부 EVFTA ( ) 

내에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중인 바, 추후 베트남 정부의 별도 안

내가 있기 전까지 한국산 원단 특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.

 

◦ 현재 하기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특혜규정역외교차누적 적용이 불가하므로 우 ( ) 

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.

 -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라도, EU 

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EVFTA 하므로 주의

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 - 인보이스 상에 원산지 문구를 자율기재한 경우라도, 

수입자에 EU 추후 협정관세 상당액이 추징EVFTA 되므로 주의

한국  - 관세청에 관련 EV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한국산 원단 , 특혜조항은 

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 적용 불가

문의처□ 

 북부 하노이 활용지원센터( ) FTA ◦

전화번호    - : 024-3946-0511(620)

이메일    - : kty5714@kotra.or.kr

 남부 호치민 활용지원센터( ) FTA ◦

전화번호    - : 028-3822-3944(155)

이메일    - : rainaju27@kotr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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